
조영성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     음 보      냄 제      목
1.검체내용검체명 의뢰근거채수장소 채수일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10. 03. 08.채수방법 검사목적 분      기 횟      수 -2. 수질검사결과수질 기준 100 불검출 불검출 0.5 10 10 500- CFU/mL /100mL /100mL mg/L mg/L mg/L mg/L - - - 지점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검암 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.2 0.57 124.0 - - - 상기실험확인함석남2 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.9 0.54 97.0 - - - 상기실험확인함석남3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.6 0.66 54.0 - - - 상기실험확인함철마 5 검출 불검출 불검출 5.2 0.57 45.0 - - - 기준부적합동우 3 검출 불검출 불검출 2.0 0.63 39.0 - - - 기준부적합가정 0 검출 불검출 불검출 5.2 0.88 42.0 - - - 기준부적합가현산 6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.3 0.44 68.0 - - - 상기실험확인함태정 0 검출 불검출 불검출 2.2 0.51 17.0 - - - 기준부적합불로 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.0 0.63 16.0 - - - 상기실험확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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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03-12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 (인)
위생과-4395(2010.03.08)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.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.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.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.        약수 수질검사 성적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

일반세균
2010. 03. 04.

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

수질보전과 - 서구청장
우 400-102 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299(신흥동 2가 18-4) / 전화 032-440-5500 / FAX 032-440-5496담 당 자환경연구부     부장     최춘석 수질보전과     과장     노재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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